
■ 공인결석
  ❍ 대상 :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
  ❍ 공인 결석 인정 
    ▷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: 결혼, 사망, 출산 등
    ▷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
      가. 사고 및 응급으로 인한 치료(진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, 치아질환, 피

부질환,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 제외) : 1일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  
      나. 입원치료 : 4주 미만(진단서)
      다.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: 7일(공휴일포함)
    ▷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, 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: 해당기간
    (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

못하며,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
함.)

    ▷ 졸업시점이 6개월 미만 남은 재학생의 취·창업
    ▷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등( 수업시수의 최대 1/2까지만 인정함 )
  ❍ 공인결석(출석인정) 신청방법(학사인트라넷) :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

No. 구분 내용
1 결석 구분 - 결석사유 선택(경조사, 병원진료, 병사관계, 조기취업, 창업, 법정감염병, 체육특기자 대회출전, 기타 등)
2 결석일 선택 - 결석일 선택

- 규정에서 정한 공결일수 초과시 승인불가
3 결석사유 입력 - 결석사유 입력
4 첨부파일 선택 - JPG 그림파일 타입으로 업로드
5 수강정보 확인 - 수강과목 일괄 확인 클릭 후 신청 접수


